
토지수용법상의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.

토지수용법 48조1항의 구저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에 대하여 잔여

토지의 수용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매수청구권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토지

소유자가 그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하여도 당연히 민법상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준하여 

수용의효력이 발생하며 그 행사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.(서울고법 1975.12.5. 

74나1254 판결)


